
Ⅳ . 國民年金制度 改善案 시나리오

1. 改 善基準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현재

의 사회보장제도가 基礎上의 문제가 없고 단지 단편적인 변경만이 필요하다

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좋지 않은 財政狀態에 있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앞서 설정한 대로 연금제도를 개혁하

는데는 傳統的인 개혁과 急進的인 개혁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사회보

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그것이 각국가의 固有한 역사

적 경험과 현재의 경제, 사회적 상황, 그리고 미래의 趨勢 및 推計가 반영되

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상되는 개혁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

의 모델화에는 구조의 구축과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한 公理的 接近法(axiomatic approach) 은 어

떤 시발점에 대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공리적 접근법은 목표에 대한 조

사, 목표에 대한 숙고,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된

다. 이 접근법은 明確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경제적 변화로부터 免疫

化하도록 충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政策立案者들이 생각해왔던 것

보다 보다 기초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가. 제도의 대중성과 성장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공리적 접근법을 展開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매우 大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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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것은 폰지계략(Ponzi schemes )10)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경우이다. 폰지계략은 초기의 가입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가

입자들이 그 實狀을 알게 되는 때는 오직 이후의 단계이다. 그것이 정부

의 강제에 의해 뒷받침되더라도 그러한 피라미드는 終局에 붕괴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수십년동안 왜 사회보장제도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일부 완전한 官僚的 慣性에 기인한다는데 있다.

나. 기준공리

1) 경제적 효율성

여기서의 효율성의 의미는 非歪曲(nondistortion )이다. 거대한 정부프로

그램은 경영과 개인의 경제적 결정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

에 의해 경제의 健全性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필요한 왜곡이 除去되는

상황, 그리고 모든 왜곡이 최소화되는 상황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훌륭한

목표이다.

정부프로그램이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을 덜 쓰게 만드는 인센티브,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자 하는 노력을 低下시키는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

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意志를 꺾는 인센티브를 가함으로써 뒤

따르는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 방해가 그러한 것들이다.

10)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인한 다음,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

려 주는 행위. 조달된 돈이 가치있는 투자대상에 투자되지 않고 착복되거나 차입금 상

환에만 사용되는 전형적 금융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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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된 사회보장체제는 경제에 參加하고자하는 意慾을 부활시켜야만

한다. 재분배적인 제도가 이러한 의미에서는 효율적일 수 없다. A에게 징

수하여 B에게 지급하는 것은 勤勞意慾을 꺾고 궁극적으로 과세기초를 弱

化시킴으로써 제도를 손상시킨다.

생산과 근로의욕을 꺾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가

얻은 소득 혹은 고용주가 지불한 소득에 대해 많은 手數料를 부과하는 것

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극단적인 형태로, 그러한 정책은 얼마를 일했건 간에 각각에게 無料

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기 위해 더 열심

히 가장 기초적인 動因, 인센티브를 제거한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러한

디스인센티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2) 埋沒原價(sunk cost)11)의 인정

가장 커다란 정치적 문제중에 하나는 이미 사회보장급부를 받는(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는) 많은 연금수혜자들의 운명이다. 가입자들은 더 큰 삭감

에 대한 前例를 남길까 두려워 급부삭감을 반대한다. 종종 제도개혁이 미

래급부를 필연적으로 줄인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마도 현재대로 설계된 시스템을 지속하는 것이

급부삭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는 過去에

발생한(옳던 그르던) 부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급부가 지급되어야 할

11) 기투입원가, 매몰원가(sunk cost )는 일정한 상황하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역사적 원가

로서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계가 없는 원가이다. 즉 미래의 의사결정시 과거에 투하된

투자액 중 회수할 수 없는 회수불능원가(irrecoverable cost )를 말한다. 매몰원가는 과

거의 의사결정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이므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

에 미래의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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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현시스템에 대한 청구권은 埋沒原價이다. 그것들은 현재 부의 재분

배로 발생을 했다. 이러한 부채를 갚지않으므로써, 부의 재분배를 방해할

지 혹은 어떻게 하든 자금을 공급할지의 여부는 정치적 결정이다. 우리가

재설계된 시스템에 과거 부채를 지우기를 强要한다면 명백한 딜레마가 생

길 것이다. 매몰원가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만 한다.

3) 脫政治化

미래에 관한 불안, 급부수혜자들 사이에 불안은 부분적으로 단기 정치

적 세력에 취약하다는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 相應하게, 현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은 과중한 책임을 포크벨러12) 정치(pork- barrel politics )에 돌리

곤 한다. 국회는 자주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을 작은 範圍로 개정하며 때

때로 크게 개정하기도 한다. 제도는 결코 정치적인 축구공이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적정하게 설계된 제도는 政治的 압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4) 開放性

개혁에 대한 또 다른 장애는 제도가 平凡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하

여, 자주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설계된 제도

는 간단하고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급부공식

의 複雜性, 인플레이션의 미래추세에 대한 제도의 敏感度, 成長性 등등은

혼동, 불확실성, 그리고 冷笑 등을 불러일으킨다. 젊은 사람들은 이론적으

12)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배려 또는 인기를 끌기 위해 정부에게 지급케하는 국고교부금

(지방개발금 토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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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들의 갹출금이 쌓이는 급부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할 것이

다. 비록 공식적으로 論駁은 되지만 충분히 적립되지 않은 부채에 대한

소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平均的인 사람이 그가 번 공적연금의 규모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얼마

나 채무가 쌓여 있고 퇴직시 연금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

금이 지급되는 수단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想像해보면 그

러한 제도는 현재 사회보장제도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다 呼訴力을 가

질 것이다.

다. 財務的 健全性과 기타 기준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자체가 스스로 자금이 충당(self- financing ) 되어야

하며,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급부공식은 단순하고 널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쉽게 계산되고, 다른 사

람의 비용으로 어떤 그룹을 補助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가입자

누구도 나머지 가입자들의 재무적 상태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容認되어야 한다. 어떠한 새로운 미적립 부채도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現金不足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일하고, 생산하고, 저축하고 또는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는데 있어 어떠한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도

는 繁盛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의 가능성은 0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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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民 營化 방 향 설 정시 고 려사항

가. 勞動市場 環境變化 要因 수용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職業環境變化는 산업전반에 불어닥친

構造調整과 더불어 平生職場개념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彈

力性을 제고시키는 年俸制의 확산 및 첨단기술의 普遍化 등은 결국 제조

업, 농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일자리가 不安定化되고 있

는 실정이다. 즉, 단기 契約職의 확산과 일자리의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나

고 있다13). 이와 같은 현상은 高成長時代에서 低成長時代로의 변화과정에

서 나타나는 일반적 사회현상으로, 근로는 실업과 재취업의 반복속에 移

職의 可能性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자신의 일을 쫓아 일정기간 계약에 의

해 직장을 바꾸는 平生職業의 개념이 확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은 베이비붐세대(55년생

에서 63년생)들로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이 금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의 연령별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4).

결국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근로의 連續性을 해칠 것이며, 年功序列에

의한 임금의 平生 比例的인 상승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平生職場

개념에서 平生職業 개념으로의 사회변화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지속적

이탈을 예상할 수 있어 그 설립의 가정들이 빗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13) 노동경제연구원의 양병무 박사의 견해를 따르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조직형태가 피라

미드 구조에서 상위직뿐만아니라 하위직도 대거 아웃소싱되고 핵심적 요원만 남아 조

직을 관리, 유지하는 양파형 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 1998년 1월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자 연령·계층별 비중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5세∼24세 (4.5%), 25세∼34세 (24.4%), 35세∼44세 (베이비붐세대가 속한 연령층,

27.8%), 45세∼54세 (24.5%), 55세∼64세 (18.8%), 65세 이상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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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국 가입자의 잦은 이탈 가능성은 기금운용상의 不安定性을 높

여 재정의 健全性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현

행 국민연금제도를 固守한다는 것은 미래의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의 보장

을 한층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은 향

후 전개될 직장 환경요인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사항 1 : 平生職場에서 平生職業으로의 職業觀 전환 및 短期契約

職의 확산

나. 退職保險 및 退職一時金信託 시장의 活性化 수용

근로기준법 개정(1997. 12. 24)에 의해 동법 제34조에서 기존의 법정 퇴

직일시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법적

으로 도입되었다. 기업의 倒産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퇴직급부수급권의 상

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昨今의 상황에서 특히 퇴직보험은 기존의 종

업원퇴직적립보험 시장을 대체하며, 퇴직금의 연금지급을 勸奬하는 차원

에서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의 社外積立을 통한 경영주와의 分離計定 및 完

全積立을 주요 목적으로 1999년 4월 시판을 목표로 구체적 상품시안이 준

비중에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로자를 위한 신제도는 단기적으로 경영주에게 미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完全 充當하여야 하는 재무적 부

담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한 제도의 擴散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다. 따라서, 현재 시점까지 평가된 국민연금적립기금에서 1993년에서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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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갹출한 퇴직금전환금15)은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므로

미적립퇴직급여충당금을 償却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이 勞·使 모두의

利害關係를 충족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다시말하면, 퇴직보험 혹은 퇴직일

시금신탁제도 등 신제도로 우선 미적립부분을 보충하는 재원으로 확보함

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건실한 퇴직연금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

서, 퇴직금전환금제도는 廢止함이 타당하다16).

고려사항 2 : 退職保險 및 退職一時金信託 등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측면을 강조할 필요성 있음 (경제적효과로, 금융환경에

서 다수의 健實한 長期性基金의 형성으로 발전하여 우

리 금융의 국제경쟁력의 향상에 기여 측면을 강조함)

15) 국민연금법 제75조에서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준비금)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의 퇴직금전환금을 규정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7년 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2%,

1998년 부터는 3%로 갹출하고 있으나 1998년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 심사소위

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개정안 에 의하면 표준소득월액의 9%의 3%를 부

담해온 퇴직금전환금을 페지하고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5%씩 추가적으로 부

담한다고 되어 있다.
16) 퇴직금 전환금제도의 폐지의 주요 타당성 근거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 성

주호, 퇴직보험 운영전략 세미나 제1주제 퇴직보험의 운영방안과 과제 , 보험개발원,

1998).

첫째,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의 하나로 부분전환적용되고 있어 퇴직

급여충당금의 독립적 운영의 문제점이 있음. 둘째, 퇴직급여충당금의 부분적 사외적립

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적 건전성을 전제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므로 작금의 국민연금의 재무적 상황은 그러하지 못함. 마지막으로, 퇴

직금 전환금제도는 외국의 추세(국민연금제도를 개인 혹은 퇴직연금제도로 이양하려는

현상)에도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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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연금 설계의 自律性 부여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국민연금제도, 심지어 국회에 상정된 국

민연금개선기획단 의 기본 개선안에서도 저연령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고

연령 단기가입자에 비해 고갹출- 저급부 라는 상대적 不利益을 받도록 갹

출 및 급부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基金枯渴 문제는 시간

적 지연성 문제이지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가 힘든 저성장시대(고실업, 저

소득, 저소비)를 맞이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절 가에

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라면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갹출료를 부담하기가 힘들 것

이고 잦은 離職現狀은 결국 최소 수급요건 가입기간을 더욱 더 충족시키

기가 어렵고 반면에 반환일시금의 형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표 1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단위: 천원)

구분
반환일시금

①

반환일시금반납금

②

지급급부총액

③
② ① ① ③

1988년 300,580 0 300,580 0.00% 100.00%

1989년 5,227,251 675 6,034,474 0.01% 86.62 %

1990년 38,759,381 705,564 42,301,047 1.82 % 91.63 %

1991년 102,872,977 1,775,427 110,881,939 1.73 % 92.78 %

1992년 198,540,618 3,147,329 216,540,564 1.59 % 91.69 %

1993년 295,955,941 4,128,672 333,130,850 1.40% 88.84 %

1994년 459,388,761 6,339,869 519,074,469 1.38 % 88.50%

1995년 661,754,639 10,484,356 755,460,397 1.58 % 87.60%

1996년 975,570,884 8,375,480 1,117,644,734 0.86% 87.29 %

1997년 1,274,013,915 6,505,518 1,485,529,758 0.51% 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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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일시금제도가 지속된다면 그 絶對額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 청구자는 다름아닌 저소득계층이 主

流를 형성하리라고 쉽게 豫見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은 향후 저성장시대에는 오히려 연금급부

의 持續的 積立이 어려워 국민연금 非惠澤의 惡循環속에 빠져들게 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漸進的으로 表出된다면 국민연금운영의 근본적 목적

이 退色할 뿐더러, 기금고갈 문제와 더불어 신뢰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좀더 나아가, 향후 전개될 퇴직연금시장에서도 저소득층 및 저학

력층은 연봉제의 확대적용, 잦은 이직 가능성의 증대 등으로 퇴직연금의

수혜폭은 고학력층 혹은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견된

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가들의 최근의 추세처럼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老後生活 年金(minimum basic retirement pension )을 규정하고 사

회보장세 형식으로 매년 재원을 충당하는 부가방식(PAYG)에 의해 정부

가 급부 지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의 대전환이 필요

하다.

즉, 정부는 국민연금운영상에 표출된 기금고갈이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

해 필요에 따라 급부수준의 下向調整, 갹출료의 引上, 연금수급연령의 上

向調整 등 급부수급조건의 강화는 정부와 일반국민간의 信賴性을 저하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항시적으

로 지급보장 가능한 범위안에서 국민연금을 維持함이 국민으로부터 지속

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代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안의 기본틀은 기본

적 노후생활 연금을 제외한 추가적 노후연금설계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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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3 : 기본적 老後生活年金외의 추가적 연금설계는 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 부여 필요성

라. 민간기금의 활성화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로 형성된 급부공식

에 의한 確定給付型年金制度 (defined benefit pen sion schem e)이며 , 연

금의 수급권의 항시보장을 위하여 完全積立型 (fully funded pen sion

schem e)을 원칙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최근의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의하면 1999년 4월 1일부터 전국민으로

확대적용되어 연금화 시대를 맞게될 것이라고 한다17). 그리고 현행 사

17) 여기에서 전국민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

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기금고갈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범위를 확대한

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그 비판의 논지는 다

음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즉 ,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란 세

월을 돌이켜보면 갹출율의 점진적 상향 조정 , 급부수준의 하향조정 등 가입자에

게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최근에는 연

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연기금고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관계자는 근본적 연금개혁을 제시하기보다

는 새로운 신규가입자를 창출하여 한시적으로 기금지출비율 (≡ 총지출급부금 /

총수입갹출금 )을 낮춤으로 기금고갈시점을 지연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

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 . 왜냐하면 , 현재 약 712만명의 가입자수에 도시지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자 약 470만명이 신규가입자로 진입함으로써 국민연

금기금 고갈 시점이 2031년이라는 기존의 추정년도를 20∼30년 후로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기금고갈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기보다는

차후의 문제로 이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 이와

같이 신규가입자를 창출하여 기금고갈문제를 시간적으로 지연하는 경제전략은

경제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폰지게임 (P on zi g am e)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로 다음사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다고 사료된다 . 즉 , 국민연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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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립원칙하에 축적되는 대규모 연금기금은 수익성원칙 , 안정성원칙 ,

사회보험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갹출율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기되는 우려를 P . S am u elson이 N ew sw eek 사설 (1967. 2. 13)에서 일찍기 지적

한 바 있다 (주요내용을 여기에 옮김 ).

T h e b eauty of social in suran ce is that it is actu ar ially un soun d. Ev ery on e

w ho r each es retirem ent age is giv en b en efit priv ileg es th at far ex ceed

anythin g h e h as paid in . .... H ow is this possib le? It st em s from th e fact

th at the n ation al produ ct is gr ow in g at com pound inter est an d can be

ex pected to do so for as far ah ead a s the ey e cann ot see . Alw ay s there are

m or e y outh s than old folk s in a grow in g population . M ore im por tant , w ith

real in com es gr ow ing at som e thr ee per cent a y ear , th e tax able ba se upon

w hich b en efit s rest in any period are mu ch gr eater than th e tax es paid

histor ically by th e g eneration now retir ed . ... A gr ow in g n at ion is th e

gr eatest P on zi gam e ev er contriv ed ...". (주 ; 마지막 문구의 P on zi g am e"은

미국의 Ch ales P on zi(188?∼1949 )에 의해 1931년 사회적 이슈가 된 금융사기수

법을 경제학자들이 그 詐欺行脚을 규명한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비

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여 ,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형성된 투자기금

은 그전 투자자들의 차입금 및 약속된 이자를 償却하는데 사용하는 (즉 , 투자

대상에 투자되지 않고 ) 수법을 말한다 . 여기에서의 의미는 인구 및 경제가 계

속 상승하는 국가에서의 비적립형 국민연금제도는 퇴직한 구세대의 연금급부

재원은 신세대 근로자들로부터 조세형식으로 충당하기에 충분함으로 재정상의

지급불능사태 가능성이 없는 훌륭한 재원조달 방법임을 말한다 (즉 , 현재부채

의 규모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돈을 借入함으로써 현재의 流動性 危險

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이 지속된다면 ,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支給不能

狀況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상식적 생각임 ). 그러나 인구 및 경제 상황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향곡선을 경험하고 있어 P on zi

gam e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부채누적에 의해 gam e을 수

행하기 보다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비례부분을 民營쪽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연금분야에서 살펴보면 , 연금

제도하의 현금흐름이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어지게 되면 결국 약속된 급부보

장도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연금제도를 일부학자들은 비판적으로 破 産 으 로 가 는 P on z i 제 도 (P on z i

S c h e m e on th e w ay t o b an k ru pt c y ) 이라고 표현한다 . 최근에 우리나라 국

민연금에 대한 財源枯渴問題는 결국 파산으로 가는 P onzi 제도 가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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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원칙 및 공공성원칙 등 기금운용 원칙하에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운용주체18)가 정부가 되었을 때 정치적 영향력을 피하기

가 어려움은 周知된 사실이다 .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국민연

금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표적 논문 Ostazew ski(1997) 와

Brown (1994)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막대한 공공기금이 사적 투자시장에

투자될 경우 정부가 하나의 대주주로서 행사하게되어 사적 금융환경을

歪曲할 가능성이 높으며 , 아울러 한 국가경제의 社會化 (socialization )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 만약 공적 기금이 공공부분에 주로 투자되면

정부의 적자재정에 대한 低利의 자금원천을 제공하는 결과로 결국 사

적금융시장에 비하여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통적으로 지적

하고 있다19). 즉 , 上記의 기금운용 4대원칙은 정부주도하에서는 공공성

18)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주체는 국민연금법 제84조(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

다. 최근(1998.12.01) 국회 보건복지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재경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하고 가입자대표가 위원의 반수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법 제10조(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設置)에 의하면 재경부장관이 공공자금관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음.
19) 전국민 국민연금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경에 100조를 넘을 것

으로 전망되며 기금고갈연도로 예상되었던 2030년대에는 기금이 1,000조원을 넘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기관투자자로서 거대자본이 수익성을 강조하

여 금융시장에 투자가 된다면, 정부기관의 정보 우수성 및 신속성에 의해 일반투자자

및 사적기관투자자들은 운용수익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

으며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공공사업등에 장기 저리로 대출될 경우 기금의 운용수익

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當代에서는 조세 상승 요인을 억제한다

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지만 다음세대에서는 기금의 수익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공공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세대는

공공사업의 기금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조세상승 압박을 받게될 가능성 높다. 이와같이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적절히 조율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거대기금을 운용한

다는 차원에서는 항시적으로 당대와 차세대간의 조세 불균형 및 국민연금기금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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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 수익성, 안전성 및 유동성, 심지어 공공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왜곡현상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표 16>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연도

공공부문사업

투자비율

(투자수익률)

평균

복지부문사업

투자비율

(투자수익률)

평균

금융부문사업

투자비율

(투자수익률)

평균

1988년
54.6%

(11.0%)

47.1%

(10.8 %)

0%

(.)

2.3 %

(11.0%)

45.4 %

(12.9%)

50.6%

(13.8 %)

1989년
50.9 %

(11.0%)

0%

(.)

49.1%

(14.3%)

1990년
46.3 %

(11.0%)

0%

(.)

53.7%

(13.4)

1991년
45.6%

(11.0%)

3.6%

(11.00%)

50.8%

(14.0%)

1992년
44.8 %

(11.0%)

5.1%

(11.00%)

50.2%

(14.1%)

1993년
40.5 %

(9.7%)

5.1%

(11.00%)

54.4 %

(13.9%)

1994년
57.7%

(10.25 %)

64.6%

(10.6%)

4.3 %

(10.94 %)

3.6%

(10.0%)

38.1%

(13.9%)

31.8 %

(12.6%

1995년
65.4 %

(11.6%)

3.9 %

(10.68%)

30.6%

(13.1%)

1996년
67.7%

(10.3 %)

3.2 %

(9.69 %)

29.1%

(11.9%)

1997년
67.4 %

(10.3 %)

2.8 %

(8.67%)

29.7%

(11.4 %)
전체

평균

54.1%

(10.7%)

2.8 %

(10.4 %)

43.1%

(13.3 %)
주) 공공자금관리기금법(1994년 1월 1일 시행) 제5조 제1항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은 공공

자금관리기금 조성기금으로 의무가입이 법제화 됨.

전성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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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

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에 의한 强行規定에 의해 국민연금의 투자운용자

금의 60%이상이 정부 공공부분사업에 투자되어 왔다 . 그러나 금융부분

과의 투자수익율 차이는 약 2.0%p에 이르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두

현학자의 憂慮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

다시 말하면, 政府主導型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정부가 관리운영한다는

차원에서 私的機關에 의한 운영에 비해 도산의 위험이 없다는 측면이 강

조될 뿐, 사적 금융기관의 활성화20) 및 가입자 개개인의 이해를 충족시키

기엔 역기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 사항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

고려사항 4 : 政府 主導型 연금기금운용은 收益性 및 금융시장의 健全

育成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 사적금융시장의 活性化

에 역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마. 4대 社會保險 통합의 효율성 측면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21)은 産災保險(1964년 7월), 醫療保險(1977년 7

20) 국민연금의 민영화 첫주자인 칠레의 경우, 경제성장률, 저축율 및 고용율 등이 전반적

으로 향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2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사적보험(Private Insurance)의 차별성은 크게 다음 2가

지로 대별된다. 첫째, 사회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의해 개인별 위험과 그에 대응하

는 보험료의 관계가 보험수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보험수리적

차원과 더불어 공적부조적 차원이 강조됨). 둘째, 사회보험의 담보위험은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위험(대표적 예로 실업보험을 들 수 있음)으로 사적시장에서

보험수리적으로 정확한 위험율의 산정이 힘든 위험으로, 강제성에 의해 대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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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國民年金(1988년 1월) 및 雇傭保險(1995년 7월) 순으로 시행되었고

지속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는 그 필요성의 緩急에 따라 順次的으로 도입됨에 따라 사회보험 전

체적 차원에서 비용,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이러

한 이유로 社會保險制度는 현재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재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 올 10월 경 최종보고서 출

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은 거의 同質的 가입대상자를 관리

하고 있으면서도 각 사회보험제도마다 별도의 관리운영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기인한다. 특히,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국민 醫療保險制度가 실시되었고, 반면에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이 확실시되므로 전국민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될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가입대상이 同一하고 소득비례에 의한 갹출금 산정 등 중복관

리 운영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함이 관리운영비 효율

성 제고측면에서 통합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2).

따라서, 4대보험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한다면, 최근 서

구 선진국의 변화에서 보듯이 (즉, 사회보장세의 縮小와 사회보장 급부

해결(pooling solution)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계약의 특성은 사적보험에 비해

덜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은 바로 단점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참조; Barr (1993,

p.128)].
22)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의 유사성 혹은 더나아가 동질성 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 '

과 '의료보험 ' , '산재보험 '과 '고용보험 '을 각각 통합함이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사전적립방식(prefunding

methods)에 의한 사전적립기금이 발생하지만, 기타 4대사회보험은 일년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동일시하는 부과방식(PAYG)에 의해 운영됨이 원칙이다 (물론, 운영상의 유동

성 확보을 위한 기금 및 시행초기단계에서 현시점까지 발생한 사업상의 잉여금

(surplus of administration)의 누적으로 다소의 완충기금(buffer funds )이 존재함이 일

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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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축소 등), 4대 사회보험은 국민생활의 기본적 위험을 담보하는 수

준에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급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타 4

대보험제도와는 달리 국민연금은 정부가 事前積立基金(prefunded fund)의

운용이라는 운영방식상의 差別性이 존재하므로 통합의 適合性問題가 발생

한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고려사항 5 : 국민연금제도를 사회보험의 특성 및 기타 사회보험과의

統合的 차원에서는 기본적 老後生計保障을 목적으로 하

고, 사회보장세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함.

즉, 기본적 老後生活保障 年金(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연금

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행 적립방식에서 조세에 의한 부과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참고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참고: 조세에 의한 부과방식 재정(PAYG funding )의 장점(①∼④)과

적립방식의 문제점(⑤∼⑦)으로 다음사항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상대적으로 적립방식에 비해 간편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가 쉽

다. 부연하면, 簡便性(simplicity )으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세부과 수입원을 근거로 당해연도 연금지출비용에 相應하는 갹출

율을 산정함으로서 별도의 납세자 소득 파악을 필요치 않으며23), 국

민연금 갹출기록을 근거로 차등적 연금(contributory pension

benefit s )을 지급하므로 형평성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있다24).

23) 소득원별 포착률의 차이에 의해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음.
24) 예외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민연금은 기타 국가와는 달리 갹출금의 납입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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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적 노동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부연하면, 이관성

(portability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별 적립기금이 없기 때

문에 현대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의 流動性(移職性)에 의한 기

금의 이관성 문제는 없다. 따라서, 관리비용이 적립방식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저렴하다.

③ 갹출금 수입이 즉시 급부지출이 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급부의

指數化(indexation ) 설계가 용이하다. 부연하면, 급부설계의 便宜性

및 적정 갹출금 산정의 容易性이 높아 경제 및 인구통계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급부가 물가지수에 연동됨으로써 실제적 생계비 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급부가 설계된다. 따라서, 적립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연기금의 資産價値가 하락하는 반면 급부

지급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구의 몇몇나라들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채택한 적립방식을 포기

하고 부과방식으로 轉換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5). 이러한 이유로 대

부분의 정부지원 社會保障制度(국민연금제도 포함)들이 순수한 혹은

유사한 부과방식을 기초로 재정이 운영되는 실제적 이유라고 사료

된다.

⑤ 적립제도하에 축적되는 대규모의 정부통제형 연기금의 운영상의 문

제가 심각할 수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賦課方式을 채택하는 것

근거하지 않고 소득수준 검증(means test )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유

일한 국가들임.
25) 미국의 경우는 1935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적립방식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1939년부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음; 독일의 경우 1889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적립방식에서 1957년부터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

고를 위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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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자금이 공채에 投資 된다면, 적자

재정에 대한 쉬운 원천을 제공하고 적자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게 된다. 만약 사적 부문에 투자된다면, 완전적립식 사회보장제

도는 국가 전체의 이용가능한 株式供給을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을 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통제는 일반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

⑥ 누가 이러한 자본투자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 어떻게 정

치적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

⑦ 자산의 대규모축적과 함께, 급부강화에 대한 끝임없는 壓力이 존재할

것이다.

부과방식재정에서 완전적립재정으로의 이행하는 경우에, 한 세대의 근

로자들은 자산의 급부를 사전 적립하고 또한 이전에 적립되지 않은 부과

방식 급부(현 賦課方式 計理的 부채와 같다)를 지급하기위해 거의 두배의

갹출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完全積立財政方式은 이 방식이 가입자에 대

한 급부계획의 安全性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는 지지자들 심지어 일부

계리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수익률의 不確實性, 투자전

략결정상의 可變性 및 巨大基金 운용상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등이 결론적

으로 기금의 安全性 및 수익률의 安定性을 提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라는 질문에 逢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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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총관리비/ 총급부 9.1% 1.8% 3.4% 3.5% 2.9%

총관리비/ 총수입 5.8% 1.3% 2.6% 3.2% 2.7%

자료: ILO, T he Cost of Social Security , 1996

바. 기발생급부의 보장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民營化로 (部分的 혹은 全面的) 전환을 고려할시

정책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뢰성 문제는 결국 기발생급부의 現金等價(cash equivalent )를

어떠한 방법으로 補塡하는가 하는 문제와 새로운 개혁안이 향후 연금수

령자가 더욱 안전한 소득보장하에 퇴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

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선적으로 신규가입자는 신제도의 적용을 義務化하여야 하며,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령자들은 신제도가 도입된다

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다.

다음으로 현행제도의 근로 갹출자는 현행제도 체제에 남기를 원하는 경

우와 새로운 제도로의 轉移를 원할 경우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

성이 있다. 전이를 원하는 근로자는 현행제도의 근로 갹출자의 기발생급

부는 연금재정의 안정화 차원에서 현행 연금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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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리하게 연금수령조건을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납

입갹출금의 원리금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반환일시금 지급기준을 적용

함이 妥當할 것이다. 槪括的으로 이러한 보전원칙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과 적립기금의 재무 건실

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부록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접근방법을 고려함이 타

당할 것이다.

첫째 칠레형26)으로 정부가, 예를 들어 근로가입자 각자에 대하여 법정

퇴직연령까지의 잔여 연수를 만기로하고 최저수준의 利率27)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보증채 를 발행하여 기납입갹출금의 元利金에 상응하는 現金等價

의 채권을 허용된 민영기금관리기관에 이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영국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간소득층

에게는 스스로 장래의 퇴직에 대비하여 스스로 개인형 적립형연금을 사적

기관을 통하여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連繫를 구축하고 향후 2050년까지 그 구성비를 60대 40으로

재구성한다는 기본적 개혁 틀을 작성, 현재 具體化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즉, 칠레형과는 전면적 이행에 따르는 일시적 소요자금을 채권으로 보전

하지 않고, 신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구제도에서 발생한 것은 지속적

으로 신제도에서 흡수하고 신제도에서 발생하는 급부는 신제도를 적용함

으로써 기발생급부를 補塡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칠레형과 같이 전면적,

26) 기존의 부과방식하에서 취득한 연금권리에 상응하는 인정채권(recognition bonds)을

발행하여 민영기관으로 전환을 원하는 근로갹출자의 개인계좌로 이전시켰음.
27) 무위험이자율(risk- free interest rate)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국채수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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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이양보다는 部分的, 漸進的 이양을 채택한 경우로 특징지워진다.

부과방식하의 구제도하에서 발생한 연금권리는 지속적으로 신제도에서 부

과방식에 의해 86.5%정도를 보전하고 나머지 13.5%는 점차적으로 민영기

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부는 사적연금관리기금을 활성화한다는 민영화 틀

을 적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영국형과 스웨덴형은 둘다 기발생급부를 現

金等價에 의한 채권으로 보전하지 않고 신제도상에서 흡수하여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제도를 완전 정착시킨다. 즉, 구제도와 신제도

의 連繫性에 근거한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칠레형과는 다른 路線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구제도에서 부과방식에 의해 재원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전면

적 민영화 이행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일시에 加重시키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에서 착안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립기

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信賴性을 提高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금등가에 의한 민영기관으로의 이행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된다.

고려사항 6 : 기발생급부의 補塡은 반환일시금 지급수준을 최소보장

수준으로 적용하고, 연금수령자는 기존의 체제속에서

持續的으로 維持·管理되며, 신규가입자는 새로운 제도

의 適用을 강제화 함 (단, 적립방식에 의한 기금이 존재

하므로 기발생급부중에서 소득비례부분은 現金等價를

산정하여 민영기관으로 전면적 移讓도 검토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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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저소득계층의 老後生活對策 補强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한 현행 및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바로 低所得層에

게 사회보장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

소득층은 저학력층으로 오히려 고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본

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표 10>에서 예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기금고갈의

시점을 지연하는 제반조치28)는 전국민들로 하여금 연금제도에 대한 信賴性을

계속적으로 失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본취지

가 소득재분배 및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게 보다 많은 동기유발과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다 많은 동기유발과 혜택 이라는 취지는 다음

3가지가 우선적으로 整備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① 연금수급권의 恒時的 보장(benefit security )

경제환경적 요인(특히 고실업률, 저경제성장률) 및 인구통계적 요인(특

히,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생률) 등으로 근로자가 향후 몇 십년후 받게 될

연금수준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편 정부적 차원에서는 복지정

책의 非一貫性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確定給付型(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의 접근법으로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보다는 민영기관으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이양하는 새로운 국민연금 운영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

28)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의 하향조정, 갹출율의 상향조정 및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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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운영상에 表出된 제반 문제들은 민영기관과의

相互補完的 운영을 통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공조체제를 도모함이 무엇보

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29).

따라서 향후 자신이 수령할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경제 및 인구통계적

외생변화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한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 個人貯蓄型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현행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개인별 저축기능을 권장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민영연금기관의

選別은 투자 수익률의 安定性을 도모하면서 항구적으로 지급능력을 제공

하리라 판단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연금수급권의 安全

性(benefit security )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離職에 의한 이관편의성 보장(portability )

현재 국내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이 5.3년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향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더욱 단축될 것으로 展望되며 이는 저학력층 및

저소득계층에서 더욱 심하게 표출되리라 전망된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

상의 반환일시금은 올 4월부터 적용될 개정 국민연금법에서 기본적으로

廢止가 확실시 되고 있다30). 개혁안의 기본취지가 연금 수급권의 계속적

29) 이에 대한 제도적 특징은 적용제외제도(contricting- out schemes)를 적용함으로서 가

능하며, 이는 영국과 일본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영·민영 공조 운영체제

로 특성지울 수 있다.
30)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지급조건을 다음 3가지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연

금적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즉,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의 경우; 가입자

사망시 혹은 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은 작은 이직 및 휴직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의 필요불급의 가교자금(bridging capital)을 박탈한다는 비난

을 면키 어렵고 아울러 기금의 고갈문제를 저소득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분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도 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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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민영기관으로의 전환분은 이와 같은

목적과 符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별 계좌를 가지는 개인연

금제도는 잦은 이직 가능성 (즉, 갹출금 납입의 비연속성)에 따르는 失效

條件(lapse conditions)31) 등을 완화해야 하며 기금적립기관의 변경에 따

르는 轉換金(transfer value) 산정시 낮은 解止率(penality rate)의 적용32) 및

기금적립기관간의 轉移가 용이하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③ 저렴한 운영비 보장(value- for - money )

위에서 언급한 ①과 ②가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실제적 이해관계를 충족

시키면서 법적 强制性을 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연금의 실제적 가치가 기존의 제도보다 비용측면에

서 우수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

요성이 있는 것은 최근 영국에서 國民年金改革의 核心인 스테이크홀더 개

인연금으로 판단된다33).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개인연

금보험을 영국과 같은 스테이크홀더 개인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개인연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80조의 2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월납보험료가 ￦150,000

31)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효의 개념은 연금급부의 지속적 적립이

라는 국민연금의 원칙에 반하므로 실효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일정기간의 비

적립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립된 개인별 적립금에 비례 (혹은 총 납입 갹출금의

원금 합계에 비례)하는 위약금 형태의 범칙금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즉,

개인별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게끔하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철저하게 자

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노후설계자금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영국에서는 새로운 민영적립기금으로의 진입 및 변경에 따르는 해지율을 적용할 계획

이 없지만, 스웨덴 경우는 해지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33) 주요 이유로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최대 허용 운영비(limit on the

permitted level of operating costs )를 제시하여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

는 비용효과(cost - effectiveness )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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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최대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34). 따라서, 소득공제를 위한 조세기준

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 有利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기존의 개인연금보험은 실제사업비율이 약

20% 수준인데 반하여, 국민연금은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

민연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성격의 개인연금이라면 현행 국민연금의

사업비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형태여야하고, 보험사 등 수탁기관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規模經濟性(economics of scale)에 입각하여

사업비율 격차부분을 보상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표 18> 연금운용주체별 실제사업비율

(단위: 억원)

구분 실제사업비 수입보험료 실제사업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 1,255 58,121 2.16%

기존생보사(개인연금) 5,645 25,903 21.8 %

생보사전체(개인연금) 8,143 33,843 24.0%

아. 요약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7가지

고려사항들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34) 租稅減免規制法 第80條의 2 (個人年金貯蓄에 대한 所得控除등) ① 居住者가 貯蓄納入

契約期間滿了後 年金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貯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個人年金貯蓄 이라 한다)에 加入한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貯蓄納入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萬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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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민영금융시장의 活性化 및 競爭力 提

高, 기발생급부의 補塡, 비용효율성 提高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들의 주요 목적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失

墜된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가의 사회보장기능을 축소하고 더 나아

가 민영금융기관과의 有機體的 역할을 증대시킴에 있다. 즉, 국가의 사회

보장역할은 기본적 생계수준을 보장함에 국한하고,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소득비례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부분은 민영기관으로 이관하여 公·私 유기

체적 국민연금제도로 轉換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3 . 民 營化 프 로그램 (案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앞절에서 고려한 사항에 충실한 연금개혁안을 작성

하고 개혁의 근본틀을 提示함에 본 연구의 가치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된 6단계의 민영화 절차는 우선 정부의 정책적 意志와 국민적 合意하

에서 성실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ST EP 1 (누적퇴직금전환금의 환원)

현재 시점 t에서 평가된 적립기금 (F t )에서 1993년에서 현시점까지 갹출한 퇴

직금전환금1)의 원리금(K t )은 반환일시금 형식으로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분으로 전환시킴. 따라서,

⇒ 잔여적립기금 (RF t ) = F t - 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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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

구분
누적연금기금

①

누적퇴직금전환금

②

퇴직금전환금분담비율

①÷②

1993년 7,611,761 922,306 12 %

1994년 11,355,724 2,196,077 19 %

1995년 15,955,378 3,830,569 24 %

1996년 21,670,945 5,248,481 24 %

1997년 28,282,412 7,794,475 28 %

<그림 4>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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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 2 (잔여적립기금의 균등분할)

잔여적립기금 (RF t )을 소득재분배연기금(F 1t )과 소득비례연기금 (F 2t )으로 균등

분할함. 즉,

⇒ RF t = F 1t ＋ F 2t ,

(여기에서 균등분할을 위해 예상급부액(PVB )중에서 소득재분배부분 (PVB 1)

과 소득비례부분(PVB2)을 적용함이 적합할 것이다.

즉, P VB 1
P VB

= A
A + 0 .75×B

, P VB 2
P VB

= 0 .75×B
A + 0 .75×B

). 따라서,

⇒ F 1t = [A / (A + 0.75×B )] × RF t

≒ (1/ 1.75) × RF t (즉, RF t의 57.14% )

⇒ F 2t = [0.75×B / (A + 0.75×B )] × RF t

≒ (0.75/ 1.75) × RF t (즉, RF t의 42.86% )

(적용예)

구분
잔여적립기금

RFt

소득재분배연기금

F1t

소득비례연기금

F2t

1993년 6,689,455 3,822,546 2,866,909

1994년 9,159,647 5,234,084 3,925,563

1995년 12,124,809 6,928,462 5,196,347

1996년 16,422,464 9.384,265 7,038,199

1997년 20,487,937 11,707,393 8,7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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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 3 (소득비례연기금의 균등분할)

소득비례연기금 (F 2t )을 가입근로자에게 기여도에 따른 分割을 실시하여 개인

별 選好에 의해 선택한 확정갹출형 개인연금형에 計座移替함. 여기에서 균등

분할은 소득비례형 연금부분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갹출금을 납입하므로 개

인별 총납입갹출금을 기준으로 분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샤료됨. 즉, 국민연금

에서 개인별구좌로 이체되는 가입근로자 x의 할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별 구좌이체액 (T x ,t )

= [ (개인별 총납입갹출금,
t

k = 1
Cx ,k ) / (가입근로자별 납입갹출금 총액,

x

t

k = 1
Cx ,k ) ] × F 2t

ST EP 4 (소득재분배연기금의 운영)

기존의 가입근로자에게 F 2t을 각자의 납입 갹출금 기록에 의해 균등분배하여

사적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지만, 소득재분배연기금(F 1t )은 기존의 연금수령자

및 新·舊제도의 과도기간중에 발생하는 신규연금수령자들의 연기금재원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부과방식 (PAYG)으로의 전환시 최소한의 현금유동성 확보

를 위한 緩衝基金 (buffer fun d for temporary liquidity flu ctuat ion s )으로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 구제도- - - > (t )- - - - - - 신·구제도 과도기- - - - - > (t +n )- - - - -

↑연금개혁 (전환기간: n ) ↑연금개혁완성

단, 전환기간 (예; 10, 30년)은 연금개혁에 따르는 재정적, 사회적 변화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아울러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수정에 소요되는 기

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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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 5 (급부공식 및 재정방식 설정)

新·舊제도 과도기간은 保險計理的 原則 (actuarial principles )을 적용시키는

준비기간이며 재정방식의 체계적 변경을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으로 활용

한다. 예를 들어, 전환기간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갹출율

9.0%중에서 사용자 갹출율 4.5%는 소득재분배연금 (즉, 1.8×A× (1+0.05×n ),

개인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에 대해 균등액을 지불함을 의미함)

의 재원으로 잠정 적용하고, 소득비례연금의 개인연금화에 적용되는 갹출율

은 근로자 갹출율 4.5%를 잠정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추가적

으로, 연금개혁 완성기부터는 보험계리적 원칙하에 소득재분배연금의 재원조

달은 조세에 의한 부과방식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부연하면 , 국민 의무가입에 따르는 目標年金 (t arg et pen sion )은 기

존의 국민연금수준과 법정퇴직연금의 최소수준35)을 잠정적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 예를 들어 , 30년 근속 , 퇴직연령 60세 , 연평균 5%의

자산운용수익률 , 연평균 3%의 임금인상율 및 개인별 가입기간 평균

소득은 연금수급전년도의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과 同一하다고 가

정한다면 , 소득대체율36)을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35)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최소퇴직금 수준을 보장한다. 즉

퇴직금 ≥ [30/ 365×근로연수×퇴직직전 연도의 연봉]
36)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io or rate)은 퇴직자의 생활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측도(measure for the effect of retirement on living standards)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이는 나라마다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포함하여) 운영상의 특이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반적) 소득대체율 =
퇴직직후 연간소득
퇴직직전 연간소득

여기에서, 年間所得의 主要 原泉은 사회보장급부, 근로소득 및 기업퇴직급부, 개인저

축 및 재산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논하는 경우에 효율적 소득대체율로 주로 사

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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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국민연금중에서 소득재분배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약

22.5% 수준37)이며 , 이는 가입자 개인별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균일

일정액을 지급하므로서 소득재분배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

다 .

둘째 , 국민연금중에서 소득비례연금의 민영화부분의 소득대체율은

약 46.8%수준38)이며 ,

마지막으로 , 퇴직연금에서 법정최소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算定하

면 약 37.4%수준39)이다 .

따라서 ,

목표연금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연금 (≒22.5% ) + 민영화된 소득

비례연금 (≒46.8% )] + 퇴직연금 (≒37.4% ).

즉 , 목표연금은 소득대체율 약 106.7%수준이 된다 (여기에서 국민

연금이 69.4%의 소득대체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간단히 요약하면 , 다음 그림으로 정리된다 .

(연금형) 소득대체율 =
연금수령액

가입기간중 연평균소득
.

37) 소득재분배연금공식, 1.8×A×(1+0.05×n).에 의해 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22.5%수

준임.
38) 위의 가정을 적용하여 단순계산을 해보면, 6 0

( 5 % )≒9.8, [임금의 4.5% 갹출율의 30년후

원리금] / [가입기간 30년의 연평균소득] ≒ 7.29/ 1.59 ≒ 4.58. 따라서, 소득대체율 ≒

4.58/ 6 0
(5 % ) ≒ 46.8%.

39) 위의 가정을 적용하여 최소퇴직일시금을 가입기간의 연평균소득으로 연금지급율을 계

산하면,

퇴직연금 ≥ [30/ 365×근로연수×퇴직직전 연도의 연봉] / 6 0
(5 % )

= 30/ 365×30×[(퇴직직전년도의 연봉)/ (가입기간의 연평균소득)]

/ 9.8 × (가입기간의 연평균소득)

= 37.4% × (가입기간의 연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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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갹출율 9%]

↙ ↘

[경영주 갹출율 4.5%] [근로자 갹출율 4.5%]

↓ ↓

국 민 연 금 관 리공 단

연 기 금

·소득재분배연금의

유지 부분

·확정급부형(DB형)
·(예상) 소득대체율

≒22.5 %

민 영 수 탁 기관

연 기 금

·소득비례연금의

민영화 부분

·확정갹출형(DC형)
·(예상) 소득대체율

≒ 46.9 %

↓ ↓

[소득재분배연금] ＋ [(의무가입형) 개인연금40)]

↘ ↙

[개인별 국민연금수령액]

40) 기존 국민연금중에서 소득비례연금을 민영수탁기관에서 대행하는 부분으로 확정금리

형, 금리연동형 혹은 투자성과형 개인연금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확정금리형 및 금리

연동형은 (연금재정의)비할당적립방식(unallocated funding instruments )에 의해 운영

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합분리계정(pooled separate account )에 의해 기금이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성과형은 주로 주식 및 채권등 수익증권 혹은 뮤추얼 펀드에 주

로 투자될 것이므로, 각자의 투자지분은 투자성과에 의해 즉시 반영되므로 (연금재정

의)개인별할당적립방식(allocated funding instruments )에 의한 개별분리계정(seperate

separate account )에 의해 개별 적립기금이 운용된다 (참고: 분리계정(seperate

account )은 통합 · 개별 분리계정(pooled and separate separate account )으로 분리되

며, 미국에서 1960년대 보험사가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법적으로 보험권에 도

입된 회계처리방법으로 일본에서는 특별계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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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 6 (민영수탁기관의 선정)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기금의 운용기관 풀(pool)을 형성하여 국민 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연기금을 운용할 民營受託機關 (fund m an ag er s )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운영 풀에 가입이 허용되기 위

한 조건은 우선 가입자 이익보호 차원과 사적 금융기관 건전육성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주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① 국내에서 영업이 허용된 금융기관으로, 재무건전성 검정을 충족한 기관이

어야 함(예; 은행의 경우 BIS권고기준, 보험사 경우 지급여력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기관).

② 기금운용비용 (price of m anag em ent services )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상한선

을 설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예; 현행 국민연기금

의 실제사업비 수준, 약 2%수준으로 정부가 명시함).

③ 근로조건의 변화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가입자의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선호도 변경의 가능성을 수용하여 정부가 공시한 수탁기관 변경에

따르는 해지수수료 및 타기관으로의 전환수수료의 상한선을 성실히 만족

시킬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④ 기금의 투자운용에 관한 정부의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⑤ 가입자의 요구시 항시적으로 기금운용의 결과 및 기타 정보를 성실히 제

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이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위한 고려사항 7가지

와 민영화 6단계들은 세부적 方法論을 제시하기보다는 민영화의 기본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틀에서 세부적 민영화 방안은 정부적

차원에서 具體化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

가 있고, 아울러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協議過程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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